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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시설    사육시설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 기타 축산시설은 500㎡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0120

2. 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도축시설 또는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1511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
에 필요한 작업실)면적이 100㎡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처리시설 (단, 
어선에 설치된 시설 제외) 

1512

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 20톤/일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1514

5. 사료제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
조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사료제조시설

나.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1533

6.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승인 대상사업장의 시설에 한한다 1541

7.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
조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시설

1542

8.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
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에 한한다

1545

9.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549

10.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시설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551

11. 맥아 및 맥주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
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시설

1553

12. 담배제조시설    용적 3㎥ 이상의 습점, 건조공정 또는 호제공정(희석, 배분공정 제외)
을 포함하는 시설 1600

13. 제사 및 방적시설    용적 합계 2㎥ 이상의 세모 또는 부잠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10
14.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 1㎥ 이상의 호제 또는 호배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20
15.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 1㎥ 이상의 세모, 표백, 정련, 자숙, 염색, 텐타(다림질), 탈수, 

건조 또는 염료조제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40

16.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0㎥ 이상의 원피저장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 건조공정(도장마무리용 공정에 한함)을 포함하는 시설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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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죽제조시설
가. 용적 10㎥ 이상의 원피저장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 건조공정(도장마무리용 공정에 한함)
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 포함)

1910

18. 신발제조시설    로루, 프레스, 준비 등 제조 작업장의 합계 면적이 330m2 이상인 제
조시설 1930

19. 제재, 목재가공 및 합판 및 강화
목재 제조시설

가. 동력20마력 이상의 목재 제재 및 가공연마공정(단, 방부처리 또는 화학
처리를 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업 제외)을 포
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의 도포, 도장 또는 도장 
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용적 3㎥이상 또는 20마력 이상의 접합, 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공정
을 포함하는 시설

라. 용적 10㎥ 이상의 목재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010
2021

2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가. 용적 3㎥ 이상의 함침, 증해, 표백, 탈수 또는 탈묵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

는 제조시설
2110

21. 출판 및 인쇄관련시설    작업장의 면적이 150m2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 인쇄, 건조, 코팅, 압출, 
접착(접합) 또는 제책공정을 포함하는 시설(단,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 제외) 2200

22. 석유정제품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
설 중 석유정제품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320

23.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기초화합물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11

24.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
출시설 중 기초화합물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12

25.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기타 착색
제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
출시설 중 기초화합물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13

26.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
출시설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14

27.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제
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28.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      시설

가. 용적 1㎥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 증류 추출 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
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
동 건조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시설

2421

29.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연소(화학제

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
함하는 시설

2422

30.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가  용적 1㎥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431

31.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 증류 추출 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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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 외 기타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 증류 추출 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연소(화학제품

의 연소에 한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
는 시설

2439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
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40

34. 고무타이어, 튜브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510

35.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혼합물, 아스팔
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 또는 재생하는 시설 2692

36. 금속의 용융, 제련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
출시설 중 금속의 용융, 제련 또는 열처리시설과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700

37. 금속, 금속제품, 기계, 장비, 가
구 및 기타제품 등의 표면처리
시설(단, 절연선 및 케이블 제
조시설 제외)

가.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도장 및 피막처리공정을 포함
하는 시설 

나. 용적 1㎥ 이상의 도금, 열처리, 탈지, 산 알카리처리 , 화성처리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3㎥ 이상의 금속 표면처
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라.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주물사처리공
정(코아 제조공정 포함)을 포함하는 시설

2700 
~3600

(3130제외)

38.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 정련, 절연, 접합, 피복, 성형 공정은 포
함)

3130

3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용융, 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폐플라스틱을 혼련, 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렛이나 판상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3700

40. 산업용 세탁시설업    작업장의 면적이 330m2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9391
41.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한다. 5131

42. 폐수처리 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 포함) -

43.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

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44. 폐기물 보관처리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단 폐

지, 고철, 폐석고, 폐석회, 폐내화물 폐유리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
외한 무기물함량 60%이상)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시설과 
폐기물배출자의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

45. 기타 
   위 1호 내지 44호의 “포함(제외)되는 시설”의 규모 미만에서 월3회 이

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 측정결과 모두 기타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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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1. (생  략)   1. (생  략)
  2.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일련
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참고사항
포함 (제외) 되는 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1 012 축산시설(사육시설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 오리 양 150㎡, 사슴 

500㎡, 기타 축산시설은 500㎡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축산시설    사육시설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 사슴 500㎡, 기타 축산시설은 500㎡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0120

2 1511 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환경부
장관이 
고시
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2. 도축, 고기가공 및 저
장처리시설    도축시설 또는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 이상인 시설 1511

3 151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기타 식품
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면적이 100㎡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처리시설 (단, 어선에 설치된 시설 제외) 

1512

4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
설    폐수발생량 20톤/일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1514

5 1533 사료제조시설 5. 사료제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
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
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나.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
설 (단,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1533

6 1541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6. 빵류 및 곡분과자 제
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공장 설립승인 대상사업장의 시설에 한한다 1541

7.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
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
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시설

1542

8.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
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
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에 한한다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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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549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 9.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549

8 155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시설 10.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
시설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551

11. 맥아 및 맥주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시설

1553

9 1600 담배제조시설 12. 담배제조시설    용적 3㎥ 이상의 습점, 건조공정 또는 호제공정(희석, 
배분공정 제외)을 포함하는 시설 1600

10 1710 제사 및 방적시설 13. 제사 및 방적시설    용적 합계 2㎥ 이상의 세모 또는 부잠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10
11 1720 직물 직조시설 14.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 1㎥ 이상의 호제 또는 호배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20
12 1740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15.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 1㎥ 이상의 세모, 표백, 정련, 자숙, 염색, 텐타

(다림질), 탈수, 건조 또는 염료조제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40

13 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6.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0㎥ 이상의 원피저장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 건조공정(도장마무리용 
공정에 한함)을 포함하는 시설

1820

14 1910 가죽제조시설 17. 가죽제조시설
가. 용적 10㎥ 이상의 원피저장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 건조공정
(도장마무리용 공정에 한함)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
죽 제조시설 포함)

1910

15 1930 신발제조시설 18. 신발제조시설    로루, 프레스, 준비 등 제조 작업장의 합계 면적이 
330m2 이상인 제조시설 1930

16 2010 제재 및 목재 가공시설 19. 제재, 목재가공 및 합판 
및 강화목재 제조시설

가. 동력20마력 이상의 목재 제재 및 가공연마공정(단, 방부
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업 제외)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의 도포, 
도장 또는 도장 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용적 3㎥이상 또는 20마력 이상의 접합, 성형 또는 접
착합판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라. 라. 용적 10㎥ 이상의 목재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공정
을 포함하는 시설

2010
2021

17 2111 펄프제조시설  ※ (펄프제조시설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에 포함)

18 2112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2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가. 용적 3㎥ 이상의 함침, 증해, 표백, 탈수 또는 탈묵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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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21 출판시설 21. 출판 및 인쇄관련시설    작업장의 면적이 150m2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 인쇄, 
건조, 코팅, 압출, 접착(접합) 또는 제책공정을 포함하
는 시설(단,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 제외)

2200

20 2221 인쇄시설    ※ (인쇄시설을  출판 및 인쇄관련시설에 포함)
21 2222 인쇄관련 시설    ※ (인쇄관련시설을  출판 및 인쇄관련시설에 포함)
22 2310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    ※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을 35. 금속의 용융, 

제련시설에 포함)
23 232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2. 석유정제품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석유정제품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320

24 2411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3.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화합물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11

25 24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
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화합물제조시설을 포함하
는 시설

2412

26 24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5.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
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화합물제조시설을 포함하
는 시설

2413

27 241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6.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
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을 포함하는 시설

2414

28 241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7.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및 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29 24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28. 기초 의약물질 및 생
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가. 용적 1㎥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 증류 추
출 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
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
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 제외)을 포
함하는 시설

2421

30 2422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29.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

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

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422

31 2431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30.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가 용적 1㎥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
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
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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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43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31.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
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432

32. 그 외 기타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
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439

33 2440 화학섬유 제조시설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
하는 시설

2440

34 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시설 34. 고무타이어, 튜브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
설을 포함하는 시설

2510

35 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시설     ※ (기타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고무타이어, 튜브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에 포함)

36 2692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35.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 또는 재생하는 시설

2692

37 27 제1차 금속시설 36. 금속의 용융, 제련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금속의 용융, 제련 또는 열
처리시설과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700

38 28922 도금시설

37. 금속, 금속제품, 기계, 
장비, 가구 및 기타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단, 절연선 및 케이
블 제조시설 제외)

가.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도장 및 피막
처리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용적 1㎥ 이상의 도금, 열처리, 탈지, 산 알카리처리 , 
화성처리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3㎥ 이상
의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라.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주물사처리공정(코아 제조공정 포함)을 포함하는 시설

2700~3600
(3130제외)

39 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8. 절연선 및 케이블 제
조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
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
설.(혼합, 정련, 절연, 접합, 피복, 성형 공정은 포함)

3130

40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 ( 36. 표면처리시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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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39. 재생용 가공원료 생
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
의 용융, 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폐플라스틱을 혼련, 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렛이나 판
상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
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3700

42 93911 산업용 세탁업 40. 산업용 세탁시설업    작업장의 면적이 330m2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9391
43 공통시설 도장시설 ※ (도장시설시설을 36. 표면처리시설에 포함)

44 기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
산물공판장   41.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

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한다. 5131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
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42. 폐수처리 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
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 포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의 보관시설 43.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축
산폐수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44. 폐기물 보관처리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

관시설(단 폐지, 고철, 폐석고, 폐석회, 폐내화물 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함량 60%이상)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시설과 폐기물배출
자의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

45. 기타 
   위 1호 내지 44호의 “포함(제외)되는 시설”의 규모 미

만에서  월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 측정결과
모두 기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시설

-

 비  고
  1.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대상사업장에 한한다.
  2. 제재 및 목재 가공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일반제재업(20101)을 제외한다.
  3. 출판시설은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악취배출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비  고
  1. 악취배출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 구획된 경우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